
태국 식품수입 제도변경 주요내용

(작성처 : 방콕사무소)

 수입식품 신고제도(LPI : License Per Invoice) 시행

 ❍ 2014년 말부터 해외 제품의 태국으로의 수입 진행 절차 중 ‘수입식품 

신고제도(LPI - License Per Invoice)’가 시행

 ❍ 이는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인보이스를 수입업체가 전자시스템   

(e-Service)을 사용하여 태국 식약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태국 식약청의 

수입식품에 대한 보다 엄격한 물품 정보 조사·관리, 전자 세관 시스템 

(e-Customs)의 연결을 통한 물품 세관등록의 전산화, 합법적인 세관 

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시행됨

 ❍ 이로 인해 수입바이어의 선적 인보이스 건당 추가 전자문서화 작업 업무 

및 담당자의 새로운 전자시스템 도입 적응으로 수입신고 추가 절차 과정 

및 통관이 늦어지는 사례 더러 생김

 ❍ 하지만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태국 수입신고 및 세관 등록 자동 연결로 

합법적인 세관진행 및 수입절차 시스템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

 ❍ 수입식품 신고제도(LPI) 시행 이후 추가 절차(빨간색) :

-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 서류 제출] → [식약청 승인 후 

수입유통 식품 식별번호 발급] → [선적 진행 및 선적서류 정보 확인] →

[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신고] → [선적 정보 수입식품 신고(LPI) 전산시스템

입력] → [선적 서류 통관업체 제출] → [수입진행]

 License Per Invoice 신청 세부 사항

 ❍ 수입식품 신고 필수서류

  - 수입 식품 내용이 입력된 Excel Template file

  - Invoice + Packing list + 수입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PDF file)



※ 처음 제출할 경우에는 CD에 저장해서 식약청에 있는 수입 식품에 관련된  

부서(Import and Export Inspection, Building 5 Floor 5)에 제출

 ❍ 대리자가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위임장 + 인지세 30 바트 (Not over 12 Months)

  - 법인등록증(Not over 6 Months)

  - 부가가치세 등록증 사본 (ภพ.20)

  - 위임자 ID card

  - 대리인 ID card

* 외국인 경우 여권 및 Work Permit 대신 제출함

* 사본 서류는 자필 서명 요함

 ❍ User Account 등록 [License Per Invoice(LPI)는 전자시스템(e-Log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User Account를 등록해야함]

  - 요청 레터 Requirement Inform Letter (원본 + 사본)

  - 신청서 ศ.14 양식

  - 위임장 + 인지세 30 바트 (Not over 12 Months)

  - 법인등록증(Not over 6 Months)

  - 부가가치세 등록증 사본 (ภพ.20) (없을 경우 사유서 제출)

  - 위임자 ID card

  - 대리인 ID card

  - 대리인의 House Registration 사본

* 외국인 경우 여권 및 Work Permit 대신 제출함

* 사본은 자필서명 요함



 (참고) 바이어 애로사항 해소사례

 ❍ 한국의 HACCP 양식 및 발급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국   

바이어 애로사항 해소 

  - 2015년 초부터 한국 HACCP 인증서 양식이 변경되어, 태국 수입업체의 

기존 수입제품의 태국 식약청 등록 연장 시 애로사항 발생

  - HACCP 인증서 변경 전 구인증서로 수입 허가 승인을 받았던 기존 

제품들이 수입 기간 연장 신청 시, 새로 변경된 인증서로 태국 식약청에 

제출하면 구인증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장 허가 승인을 보류.

  - 신제품 수입은 최근에 변경된 신인증서로 태국 식약청에 신청해도 수입 

허가 승인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제품들의 수입기간 연장신청 보류로 

태국 내 한국 식품 수입 진행이 어려워짐.

  - 수입업체들은 한국 식품 제조회사에 공문을 요청하여 해결 방안을 찾

으려고 하였으나, 태국 식약청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진행이 더디었음.

이에 한국 HACCP 양식변화에 따른 태국 정부에 안내하는 공문 필요

하여, aT 방콕 사무소에서 한국 HACCP 발급처인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요청하여, 한국 HACCP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서를 

태국 식약청에 전달하여 바이어의 애로사항 해소.


